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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뉴스타파보도에대한

무도한심의강행을규탄한다

오늘 방심위는 통신소위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대화 보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추후 기사 삭제, 접속차단 또는 이용자(뉴스타파)의 이용정지나 이용해지라는

시정요구를 결정하기 위한 전단계이다. 즉,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삭제하거나 향후

포털사이트 등에서 뉴스타파의 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할 것이다.

인터넷 언론보도를 심의하겠다는 방심위의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위이며

월권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어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소위 가짜뉴스라는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였고, 인터넷 언론심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며 궁지에서 빠져나가기에 바빴다.

도대체 인터넷 언론보도 심의를 방심위에서 하겠다는 속내는 무엇인가.소위 가짜뉴스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앞세워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는가.

더욱이 이날 방심위는 ‘그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이라는

통신심의규정의 항목을 적용했다. 위 적용조항 역시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도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검찰이 해당 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심위는 사실관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언론보도에 검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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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방심위의 언론보도 심의는 절차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도의 내용에 대한 심의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는 단지 비판적 언론이나 언론종사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이 사회 민주주의 기본을 지탱하는 언론자유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자

하는 반헌법적 작태다.

지금이라도 방심위는 위헌적인 언론심의를 중단하여야 한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앞장선 방심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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